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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( 35093 )□ 

제 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8 ( )

ㆍ



소비자분쟁해결기준□ 「 」

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개 업종 < , (3 ) >

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 , , (1-2)④ ⑤ ⑥

분      쟁      유      형 해  결  기  준 비          고

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1) 
경우

ㅇ 계약해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* ‧
관한 법률 제 조 및 법19
시행령 제 조에 의한 18
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

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 , 
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, , 
합체육시설업

*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
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
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
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,  
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
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
날을 말함

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* 
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
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
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
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
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. , 
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
되지 않음

* 위약금은 이용료의 에1/10  
해당하는 금액을 말함

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2) , 
이용할 수 없는 경우

ㅇ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
이용 대체

신체상 피해 발생3) ㅇ 배상액 배상

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4) 

이용개시일 이전- 

이용개시일 이후- 

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

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

ㅇ 반환금액 환급
ㆍ 반환금액 이용료 위약금= + 

ㅇ 반환금액 환급

ㆍ반환금액 이용료 이용료 =[ -( × 

계약상이용기간일수
이미경과한기간일수 ) ] +

위약금

ㆍ반환금액 이용료 이용료 =[ -( × 

계약상이용횟수

이미이용한횟수 위약금)]+

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5) 

이용개시일 이전 - 

이용개시일 이후 - 

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

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

ㅇ 반환금액 환급
ㆍ반환금액 이용료 위약금 = –

ㅇ  반환금액 환급

ㆍ반환금액 이용료 이용료 =[ -( ×

계약상이용기간일수

이미경과한기간일수 )] - 

위약금
ㆍ반환금액 이용료 이용료=[ -( × 

계약상이용횟수

이미이용한횟수 위약금)]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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